
교습비등 게시ᆞ표시

2026 년 6 월 24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  러셀대전학원(교습소)

위       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

설립 운영자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전화번호  042-381-2020 / 010-3097-6374

교습과목 수강대상
월총

교습일수

교습비

(이용료)

기타경비
합계

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

국어(1) 고등
월 6일

(1,400분)
300,000원 - - - - - - 300,000원

국어(2) 고등
월 5일

(1,600분)
350,000원 - - - - - - 350,000원

국어(3) 고등
월 5일

(1,150분)
250,000원 - - - - - - 250,000원

국어(4) 고등
월 4일

(950분)
200,000원 - - - - - - 200,000원

국어(5) 고등
월 4일

(1,260분)
280,000원 - - - - - - 280,000원

국어(6) 고등
월 3일

(1,050분)
210,000원 - - - - - - 210,000원

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

해당하는 경우 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 장소를 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3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

경우

교습기간

이 1개월 

이내인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

이 

1개월을 

초과하는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
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

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

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

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
교습비등 게시ᆞ표시

2026 년 6 월 24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  러셀대전학원(교습소)

위       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

설립 운영자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전화번호  042-381-2020 / 010-3097-6374

교습과목 수강대상
월총

교습일수

교습비

(이용료)

기타경비
합계

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

국어

(특강1)
고등

월 4일

(1,260분)
280,000원 - - - - - - 280,000원

국어

(특강2)
고등

월 3일

(1,050분)
210,000원 - - - - - - 210,000원

국어

(특강3)
고등

월 3일

(840분)
150,000원 - - - - - - 150,000원

수학(1) 고등
월 6일

(1,400분)
300,000원 - - - - - - 300,000원

수학(2) 고등
월 5일

(1,600분)
350,000원 - - - - - - 350,000원

수학(3) 고등
월 5일

(1,150분)
250,000원 - - - - - - 250,000원

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

해당하는 경우 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 장소를 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3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

경우

교습기간

이 1개월 

이내인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

이 

1개월을 

초과하는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
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

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

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

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 



교습비등 게시ᆞ표시

2026 년 6 월 24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  러셀대전학원(교습소)

위       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

설립 운영자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전화번호  042-381-2020 / 010-3097-6374

교습과목 수강대상
월총

교습일수

교습비

(이용료)

기타경비
합계

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

수학(4) 고등
월 4일

(950분)
200,000원 - - - - - - 200,000원

수학(5) 고등
월 4일

(1,260분)
280,000원 - - - - - - 280,000원

수학

(특강1)
고등

월 4일

(1,260분)
280,000원 - - - - - - 280,000원

수학

(특강2)
고등

월 4일

(1,050분)
200,000원 - - - - - - 200,000원

수학

(특강3)
고등

월 3일

(840분)
150,000원 - - - - - - 150,000원

영어(1) 고등
월 6일

(1,400분)
300,000원 - - - - - - 300,000원

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

해당하는 경우 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 장소를 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3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

경우

교습기간

이 1개월 

이내인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

이 

1개월을 

초과하는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
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

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

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

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
교습비등 게시ᆞ표시

2026 년 6 월 24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  러셀대전학원(교습소)

위       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

설립 운영자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전화번호  042-381-2020 / 010-3097-6374

교습과목 수강대상
월총

교습일수

교습비

(이용료)

기타경비
합계

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

영어(2) 고등
월 5일

(1,600분)
350,000원 - - - - - - 350,000원

영어(3) 고등
월 5일

(1,150분)
250,000원 - - - - - - 250,000원

영어(4) 고등
월 4일

(1,260분)
280,000원 - - - - - - 280,000원

영어(5) 고등
월 3일

(1,050분)
210,000원 - - - - - - 200,000원

영어

(특강1)
고등

월 4일

(1,260분)
280,000원 - - - - - - 280,000원

영어

(특강2)
고등

월 3일

(1,050분)
210,000원 - - - - - - 210,000원

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

해당하는 경우 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 장소를 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3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

경우

교습기간

이 1개월 

이내인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

이 

1개월을 

초과하는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
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

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

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

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
교습비등 게시ᆞ표시

2026 년 6 월 24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  러셀대전학원(교습소)

위       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

설립 운영자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전화번호  042-381-2020 / 010-3097-6374

교습과목 수강대상
월총

교습일수

교습비

(이용료)

기타경비
합계

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

영어

(특강3)
고등

월 3일

(840분)
150,000원 - - - - - - 150,000원

탐구(1) 고등
월 6일

(1,400분)
300,000원 - - - - - - 300,000원

탐구(2) 고등
월 4일

(1,200분)
200,000원 - - - - - - 200,000원

탐구(3) 고등
월 5일

(1,600분)
350,000원 - - - - - - 350,000원

탐구(4) 고등
월 5일

(1,150분)
250,000원 - - - - - - 250,000원

탐구(5) 고등
월 4일

(1,260분)
280,000원 - - - - - - 280,000원

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

해당하는 경우 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 장소를 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3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

경우

교습기간

이 1개월 

이내인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

이 

1개월을 

초과하는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
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

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

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

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
교습비등 게시ᆞ표시

2026 년 6 월 24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  러셀대전학원(교습소)

위       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

설립 운영자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전화번호  042-381-2020 / 010-3097-6374

교습과목 수강대상
월총

교습일수

교습비

(이용료)

기타경비
합계

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

탐구(6) 고등
월 3일

(1,050분)
210,000원 - - - - - - 210,000원

탐구

(특강1)
고등

월 4일

(1,260분)
280,000원 - - - - - - 280,000원

탐구

(특강2)
고등

월 3일

(1,050분)
210,000원 - - - - - - 210,000원

탐구

(특강3)
고등

월 3일

(840분)
150,000원 - - - - - - 150,000원

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

해당하는 경우 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 장소를 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3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

경우

교습기간

이 1개월 

이내인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

이 

1개월을 

초과하는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
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

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

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

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
교습비등 게시ᆞ표시

2026 년 6 월 24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  러셀대전학원(교습소)

위       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21, 306호, 608호, 609호

설립 운영자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전화번호  042-381-2020 / 010-3097-6374

교습과목 수강대상
월총

교습일수

교습비

(이용료)

기타경비
합계

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

입시단과

연합(1)
고등

월 24일

(5,040분)
1,080,000원 - - - - - - 1,080,000원

입시단과

연합(2)
고등

월 24일

(5,760분)
1,160,000원 - - - - - - 1,160,000원

입시단과

연합(3)
고등

월 24일

(5,700분)
1,240,000원 - - - - - - 1,240,000원

입시단과

연합(4)
고등

월 24일

(1,596분)
350,000원 - - - - - - 350,000원

입시단과

연합(5)
고등

월 24일

(1,974분)
437,500원 - - - - - - 437,500원

입시단과

연합(6)
고등

월 24일

(7,140분)
1,550,000원 - - - - - - 1,550,000원

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

해당하는 경우 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
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 장소를 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제2항제3호의 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

경우

교습기간

이 1개월 

이내인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

이 

1개월을 

초과하는 

경우
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
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

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

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

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